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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노동 규제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자주 사용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생겼다. 온라인 플랫

폼은 플랫폼이 중재하는 노동(크라우드 노동, 긱 노동 등)과 주문형 노동을 활성화했다. 플랫폼 

시장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낮은 진입 장벽과 시간 관리의 유연함 덕분에 혜택을 얻고, 이로써 

노동시장은 소외계층의 통합을 돕는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플랫폼 노동의 근무 환경에 우

려를 표한다. 특히 직업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 확보 방법, 사회적 보호, 전반적인 경력 개발, 단

체교섭 권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Going Digital Toolkit 정책 노트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정책 

이슈를 다룬다.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 이니셔티브를 규명하여 플랫폼 노동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도록 한다.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은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과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이 

중재하는 노동(크라우드 노동, 긱 노동, 주문형 노동 등)의 탄생을 야기했다(글상자 1 참조). 플랫

폼 노동의 대부분은 주로 독립적인 자영업자에 의해 기준 없이 수행되고, 많은 경우 시간제 근무

다. 코로나19로 플랫폼 노동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글상자 2 참조). 특히 현장에서 노동을 수행

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코로나19의 위기 최전방에 있다. 

글상자 1. 플랫폼 노동의 정의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대한 평가 

 

플랫폼 노동은 특별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 

넓은 범위의 활동을 포함한다. OECD work(OECD, 2016[1])와 유럽연합 집행기관의 공동연구센터

(Biagi et al., 2018[2])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디지털상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와 현장에서 수행되는 서비스로 구별된다. 어떤 경우에는 플랫폼 

기능이 중재의 역할을 넘어 노동자에게 온라인 환경과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주기도 한다. 

‘2019 OECD 고용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19)’에서는 플랫폼 노동이 ‘유한한 현상’이

지만, 기술적 진보가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플랫폼 경제 규

모가 아직 작고 모호하다는 증거가 있으나, 여러 나라에서 실시한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이 전체 노동력의 0.5%~3%를 차지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설문조사는 ‘OECD, 

2018[3]’ 챕터 9에서 볼 수 있다). 플랫폼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했을지 모르나, 플랫폼 경

제 성장의 둔화 조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보였다. 

플랫폼 노동의 평가와 관련 데이터 수집의 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OECD, 2019[4])로 (캐나다, 

에스토니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처럼) 노동인구 설문조사와 가계 설문조사에 플랫폼 관련 

질문을 추가하고 플랫폼 자체에서 잠재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알림을 도울 수 있다. 

행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OECD는 ‘고용전망 2019: 노동의 미래(2019[6])’,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정책대응(2019[5])’, ’

온라인 플랫폼 도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2019[7])’, ’Going Digital: 정책 

만들기, 삶 개선(2019[8])’ 등의 최근 발행물에서 플랫폼 노동이 주는 기회와 도전 과제를 강조했

다. 플랫폼 노동의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매칭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마찰적 실업(즉, 사람들이 이직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생기는 실업)과 숙련·전공의 불일치

(skill mismatch) 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은 졸업자와 이민자에게 일할 수 있

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이 잠재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시기로 진입하는 

개인(예: 최근 해고 및 신규 퇴직자)에게 부수입원이 된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다른 이점은 언제, 

어디에서 일할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Biagi et al., 2018[2]). 

그러나 많은 OECD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플랫폼 노동의 근무환경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직업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 확보, 전반적인 경력 개발, 연수 받을 기회, 단체교섭 권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플랫폼은 일부 노동자의 사고 위기를 증가시키고 작업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 플랫폼 노동



이 노동과 소득창출 기회를 사회의 일부에게 열어주면서, 불이익도 불균형하게 이 일부에게만 영

향을 미친다. 

플랫폼 노동자가 좋은 결과를 얻게 하려면 노동시장 규제를 점검하고, 사회적 보호를 지속 가능

하고 통합적이며 효과적이고 적용 가능하게 만들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가짜’ 자영업(섹션 1 참

조)의 증가를 낳는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 Going Digital Toolkit 정책 노트는 플랫폼 노동이 제공하는 기회를 취함과 동시에 플랫폼 노동

자에게 좋은 결과를 보장할 목적으로 다른 정책 옵션을 제공한다. 플랫폼 노동이 아직까지 전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기준 없는 형태의 노동 

성장과 같은 노동시장의 다른 변화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 정책 노트의 일부 정책 옵션

은 더 넓게 적용되며 더 큰 이로움(자영업자 작업환경 개선 등)을 줄 것이다. 

글상자 2. 플랫폼 노동과 코로나19 사태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개인들

은 플랫폼을 통해 간편식, 식료품, 가정용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덕분

에 개인이 외부 활동을 못 하는 기간에도 경제 활동의 일부는 지속된다(예를 들면, 점포에서 

손님을 맞을 수 없는 식당의 경우에도 경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 꼭 필요한 이동도 공유 

차량 운전사 덕분에 지속적으로 가능했다.  

플랫폼 사용 노동자와 고객의 건강,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비대

면 배달서비스 제공, 개인용 보호장비 제공, 원격 의료 진료비 지급 등의 조치를 취했다(ETUC, 

2020[9]).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나 국가에 따라 다르며, 충분히 보호받는다고 느

끼지 못하는 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얻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러한 우려를 표하지 못할 수도 있

다. 게다가 플랫폼 노동자는 일이 어떻게 수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약과 고객 평가등급 유지

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수요 감소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AppJobs Institute, 2020[10]). 어떤 플랫폼 노동자라도 자신이나 가

족 구성원이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섹션 1에서 

다룬 것처럼) 정직원보다 실업급여, 건강보험, 병가 혜택을 누리기 힘들 것이다. 정식 직원이 아

니기 때문에 정리해고 제도의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가 전통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인식하

고, 많은 국가의 정부가 이러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 왔다. 많은 조치가 

일시적인 해결책이지만, 이 중 일부가 어떻게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프리랜서 노동

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하기 위해 이 모멘텀을 활용해야 한다. 

 



섹션 1: 플랫폼 노동자 분류(Classifying platform workers)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수의 공공정책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법적 관심을 받은 한 이슈가 플랫폼 노

동자의 정확한 분류이다. 플랫폼 노동은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의 경계를 허무는 노동의 한 종류이

다.1 플랫폼 노동자는 주로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종종 고용원처럼 노동에 대한 제한된 통

제권을 갖는다(예를 들면, 어떤 경우 가격 설정을 할 수 없거나 유니폼 착용을 강요받거나 업무 

순서를 고를 수 없는 등의 상황이 생긴다). 또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그 외 방식(예를 들면 재정

적)으로 의존적이다. 제어는 기존의 관리자를 대신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자영업자인 상태는 플랫폼 노동자가 정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 혜택, 보호에서 소외되는 

데 영향을 준다. 한 가지 우려는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와 세금 회피로 다른 회사에 비해 경쟁 우

위를 점하고 노동자를 희생시키면서 일부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존 규제 집행(Enforcing existing regulations) 

국가들은 노동자 분류에 대한 기존 규제가 적절하게 실행되고 집행되기를 원할 것이다. 예를 들

면 회사와 노동자가 고용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돕고 규제 집행을 강화하고 순응하지 않는 기업

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공공 정보 캠페인이나 온라인 도구는 플랫폼 노동자가 그들의 

지위와 권리,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노동 프로그램

(Canadian Labour Program)’은 전통적 혹은 비전통적인 일터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이용을 더 많이 시도하였다(OECD, 2019[5]).  

신기술이 고용과 자영업의 경계를 허물면서 국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규제 위반을 감시하고 

감지하기 위해 노동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원할 것이다. 예를 들면, 스페인은 플랫폼 노동상의 가

짜 자영업을 겨냥한 캠페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용 작동 절차를 만들어 특화된 훈련을 감독관

에게 제공하고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들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는 비슷한 케이스에서 반복되는 위반에 대한 추징금 인상(영국에 이 같은 사례가 있었음), 비

행 폭로, 구금 등의 페널티를 강화하고 싶을 것이다. 

고용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더 쉽게 하기(Making it easier to challenge 

employment status) 

개인에게 소송 제기는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비용이 부담되고2 행정적으로 복잡한데 결과는 

                                           
1 그런데 문제는 플랫폼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의 미용사, 배관공, 정원사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이런 노동

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나 세금우대 혜택을 위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는 것이 어떤 경우 이슈가 될 수 있다. 

2 예를 들면, 영국은 2013년 7월 고용법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청문회 비용을 GBP 1200으로 설정하였

다. 이로써 소송이 70% 감소했고 소송이 불균형하게 제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Adams and Prassl, 2018[38]). 



불확실하다. 게다가 노동자는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이 존재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할 때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자를 정확

하게 분류할 유인이 적을 수도 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더 

쉽게 혹은 더 적은 비용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관할권에서는 고용 상태에 대한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고용원이 아닌) 고용주에게 부과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고용 관계가 추정된다. 2020년 1월 1일 발효된 미국 캘리포니아 AB 5 법안은 

최신 입법으로, 노동자가 ‘ABC 테스트’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독립적 계약자임을 분명

히 하도록 고용 주체에게 부담을 지운 한 예시이다. 독립적 계약자가 아니라면 정직원으로 여겨

진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었다. 플랫폼 사

업자가 건강보험과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우버와 리프트가 면제를 요청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를 정직원으로 재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가

격을 포함한 기타 정책들을 수정했다(Bhuiyan, 2020[11]). 

고용주 명시와 책임 부과(Identifying the employer and assigning 

responsibility) 

플랫폼 사업자는 주로 자신이 고용주가 아니며 플랫폼은 그저 노동자가 고객을 찾는 인프라를 제

공하는 중간 매개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이 고용주라고 주장하기에는 곤란할 때

가 있다. 플랫폼 노동은 업무가 고객을 전제로 수행된다고 할지라도 주로 다수의 고객과 아주 짧

은 기간의 업무를 포함한다. 

책임을 누구에게 지워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플랫폼과 고객이 노동자 권리에 대한 

몇 가지 공동 법적 책임을 지어, 노동자가 양쪽이나 한쪽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것이다. 다른 경우로는 고객이 부수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이 규제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가 고객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뜻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어떤 이들은 누가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고용주의 

주 기능이 무엇인가(노동자 고용, 가격 요율 설정 등)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dams-Prassl and Risak, 2016[12]). 이런 접근법의 결론은 고용법 의무가 이 용어의 전통적 의미

처럼 한 고용주보다 여러 법적 주체에게 있다는 주장과 같을 것이다. 

임시직 파견업체(TWA) 역시 다자(혹은 삼자) 고용 관계를 갖는데 이러한 업체에 대한 규제가 플

랫폼 노동 규제의 선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임시직 파견업체의 노동은 고용 

관계가 주로 노동자와 이 업체 간의 관계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 업체가 노동법을 따를 책임이 

있다. 임시직 파견업체가 플랫폼 규제에 있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유용한 선례가 될지 불분명하

다(Lenaerts et al., 2018[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직 파견업체 모델은 스웨덴의 많은 플랫폼에

서 받아들여졌고(Söderqvist, 2018[14]) 몇몇 플랫폼은 노동자를 정직원으로 대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Cherry and Aloisi, 2017[15]). 



섹션 2: 플랫폼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Improving working conditions for 

platform workers) 

많은 국가들이 가장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향상시키려고 해왔다. 공식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은 정직원의 특성을 갖고 있다(예를 들면 이들

은 가격 요율을 설정할 수 없고, 유니폼을 입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 인력을 보낼 수 없다). 

이는 곧 이들이 의존성과 종속의 요소를 노동 관계에서 경험하는, 따라서 취약함을 의미한다. 게

다가 플랫폼 외에는 다른 옵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일부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대비

했을 때 힘이 약하다. 따라서 완벽한 시장 조건에서보다 임금과 근무 조건이 좋지 않을 수 있다.3 

그러나 자영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는 정직원과 같은 노동법 보호, 단체교

섭권, 사회적 보호, 연수 혜택을 많은 경우 받지 못할 것이다(특히 단체교섭권이 없으면 권력 불

균형이 증가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모든 노동자가 그들의 고용 상태나 계약 유형과 관계없이 적절한 권리와 보호

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며 경쟁 우

위를 얻지 못하게 해 회사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디지털로 다양한 관

할권의 잠재된 노동자와 잠재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에 있어 특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접근을 요할 수 있다. 노동법의 보호 범위를 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넓히고 근

무 조건을 향상하려는 시도는 아래에서 논하였다. 

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단체교섭권 확장(Extending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to platform workers) 

정부 규제, 노동법 집행, 수요 독점의 힘의 원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등 가능한 해결책이 몇 

개 있긴 하다. 하지만 단체교섭은 분야와 직업에 따른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에게 작업 조건에 대한 발언권을 더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간 권력 불균형 문

제를 막는 유연하고 상호보완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 시행에서 이러한 일반적

인 접근법은 보통 모든 자영업 노동자를 기업으로 인식한다(즉 본질적으로 사업체로 생각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플랫폼 노동자가 맺는 모든 단체 협약은 카르텔로 인식된다. 

현재 시애틀에서 공유차량 운전자들이 겪는 상황이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공유차량 플랫폼 운

전자의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향상을 위해 시애틀은 노동자가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와 단체교섭

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법령은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많은 법적 문제 제기가 있었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Remaly, 2020[16]). 

단체교섭권을 자영업자에게 주기 위해 다른 방법을 만드는 나라도 몇몇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규

                                           
3 예를 들면, 수요 독점과 같은 권력은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 수요를 철회하여 고용 및 임금 감소, 노동자 고용조건 악화

를 가능하게 한다. 



제 당국과 집행 당국이 사례별 접근법을 취한다. 노동자에게 협상권이나 탈출 옵션이 거의 없거

나 없는 엄격한 절차상의 분석을 피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몇몇 나라에서 

독립적인 플랫폼 노동자 조합이 이미 사실상 근무 조건 협상을 하고 있다. 국가 반독점 당국의 

개입 없이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말이다(OECD, 2019[5]). 이러한 방법의 리스크는 잠재적

으로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제 개혁으로 상황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큰 지지를 얻을 것이다. 2020년 3월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 경쟁분과 집행위원은 EU가 카르텔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조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럽 수준의 지침을 제공하여 협상 관계에서 약자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White and Turner, 2020[17]). 

다른 당국은 중간 단계의 고용 상태를 정립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이 고용 상태에서 플랫폼 노동

자들은 단체교섭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노동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2020년 2월 온타리

오 노동관계위원회는 '푸도라(Foodora)’ 배달원이 독립적 계약자보다는 정직원에 가깝다는 근거로 

이들을 음식배달업체의 종속적 계약자라고 규정했다.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민간 부문의 단체교섭

에 적용되는 캐나다 노동법 1장에 따라 종속적 계약자는 “정직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온타리오 

노동관계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노동조합의 잠재적 형성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했다. 온타리

오는 다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노동조합과 플랫폼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탈리아와 영국 등에서 독립적 노동조합이 형성되었

는데 특히 민간 고용과 음식배달 분야에서 생겼다. 노동조합이 비전형(non-standard) 노동자를 대

표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여해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단체 협약을 맺는 성과를 낸 몇몇 케이스

가 있다. 2018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정부가 법령에 따라 노동자 재분류를 강행하여 음식배달 플

랫폼 사업자가 배달원 협회와 근무 조건을 협상하기 시작했다. 

플랫폼 노동 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결과, 공식 교섭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졌다. 뒤에서 논할 ‘사회적 책임 헌장’이 그 예시 중 하나이다. 같은 맥락에서 크라

우드 워킹 플랫폼의 주도 하에 독일에서 행동수칙이 정립되었다. 2017년 독일 기반 플랫폼 8개가 

이 행동수칙을 따르기로 했다. 

공식 교섭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는 노동자가 우려를 표할 수 있는 장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줄 수 

있다. 물론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협약을 충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우버는 ‘뉴

욕시 독립 운전자 길드(IDG)’ 창립을 포용했다. ‘뉴욕시 독립 운전자 길드(IDG)’는 운전자를 대표하

여 협상할 수는 없으나 회사 관리자들과의 월간 회의에서 그들의 고충을 말할 수 있게 해준다. 

최저임금 도입(Introducing a minimum wage) 

권력 불균형의 우려와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증거를 감안하면, 공정한 

임금을 위해 메커니즘이 어떻게 확대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유효하다. 법적 효력이 있는 최



저임금은 월급을 받는 정직원의 착취를 막고 근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저

임금의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최저임금을 약간 상승시키는 것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밝혀냈다(Manning, 2011[19]). 이는 보통의 이론과 상반되지만 수요 지배력과는 맥락

을 함께한다. 이로써 고용 수준을 해치지 않으며 노동시장에 만연한 임금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을 

어떤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OECD 

고용전망 2019(2019[6])에서 더 논하였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 1) 어떤 것을 

노동으로 규정할지 정하기(즉, 플랫폼 노동자가 앱을 열고 업무를 기다리거나 검색하는 시간에 대

해서도 돈을 받아야 하는가). 2) 국경을 넘어서 수행되는 노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를 들면 

임금이 낮은 나라의 노동자가 제3세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임금이 높은 나라의 고객을 위해 일

한다면 어느 나라의 최저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논한 대로 국제적 접근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2018년 1월 뉴욕시는 최저

임금을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에게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

하였고 승객의 요금을 인상하였다(Campbell, 2018[21]; Nickelsburg, 2019[22]). 우버와 리프트는 운

전자가 수요가 적은 지역에 있을 때 앱 접근을 제한하여 노동시간을 줄였다. 

많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주문식 배달 서비스인 페이

버(Favor)는 운전자에게 최저 시급을 보장한다. ‘러너(runner)’는 업무에 따라 임금을 지불받지만, 

‘러너(runner)’가 최저 시급을 못 받을 경우 페이버(Favor)가 부족한 금액을 충당한다2016[23]). 시

간당 돈을 지불하는 업무에 한해서 업워크(Upwork)의 시간당 국제 최저 시급은 3달러이다. 영국

에서 프롤리픽(Prolific)의 최저 시급은 5파운드이다. 

노동시간 규제(Regulating working time) 

노동시간에 대한 우려를 낳은 문제는 주로 과도한 노동시간이었다. 그래서 노동 입법은 노동시간

을 제한하고, 주간 휴식과 유급 연차 등 휴식 기간과 회복 기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주로 포함

했다. 게다가 소규모 업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노동자는 일을 수행하는 시간만큼이나 

일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몇몇 플랫폼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도

입했다.4 예를 들면, 영국에서 우버는 운전자가 연속 10시간 운전 후 6시간을 쉬게 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데일리 루틴과 시간 관리를 위한 할당량 등 그들만의 비공식적인 관행을 따랐다.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노동 시간을 모니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간 보호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들 중 다수는 언제든 가능한 시간에 고객∙고용주와 

일을 한다. 따라서 전체 노동시간을 모니터하는 것은 (그리고 책임을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는 않지만 매우 어려울 수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분쟁처리 활성화(Facilitating dispute resolution) 

노동자가 “정직원” 신분일 때, 고용보호법은 대개 고용주의 부당한 계약의무 위반으로부터 노동자

를 보호하고 부당 해고나 임금 착취에 대한 법적 구제방법도 제시한다. 게다가 어떤 경우 임금과 

근무조건은 플랫폼 사업자(혹은 중개자)나 고객(예를 들면 업무를 포스트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다. 개인 노동자가 일을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위해 수용해야 할 그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협상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규모 업무를 위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에서 고객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완료된 업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는 임금을 받

지 못한다(Kingsley, Gray and Suri, 2015[24]). 디지털 중개 서비스의 이용약관도 비슷하게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자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어떤 경우는 심지어 사전 경고도 없이, 비활

성화할 수 있게 한다.  

적절하고 간결한 분쟁처리 메커니즘의 부재는 관계의 불균형을 강화시켰다. 법원 소송 제기는 비

싸고 시간 소모가 커서 주로 작은 소송의 경우 노동자는 관심이 없다. 소규모 업무 플랫폼의 경

우 각 업무의 가치가 매우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벽이 노동자에게는 대개 너무 높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간결한 분쟁처리 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

업자는 분쟁처리 과정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은 업무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

장하는 고객에게 부담을 주고 고객에게 거절당한 업무를 노동자가 다시 수행할 만한 적절한 시간

을 주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정 비활성화 이유에 대해 노동자와 빠르게 대화할 것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유서는 플랫폼 이용약관에 앞서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비활성화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

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게 된 구체적 정황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적 소송

이 일어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유서는 잠재적 법

정분쟁에 제한선을 둘 수 있다. 유럽의회(2019[27])가 이 규제를 채택했다. 승차공유 관련 법정 소

송에서는 향후 노동자가 중재자보다 먼저 해고 전에 해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합의가 났다. 

사회적 동료도 플랫폼 산업계의 간결한 분쟁처리 시스템 구축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독일 플

랫폼 3개와 ‘독일 크라우드소싱협회’는 ‘크라우드소싱 행동수칙’을 2015년에 구상하고 2017년에 

정립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 5개와 독일 금속노조(IG Metal)의 ‘옴부즈 오피스’와 함께 이 행동

수칙을 집행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했다. 

 

직업 안전 및 보건 개선(Improv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OSH)) 

자영업자인 플랫폼 노동자는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장시간 근무와 

위험 부담을 부추기는 심한 경쟁, 알고리즘 관리의 존재, 비공식적 다자 간 업무 조정 등을 포함

하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은 심리∙사회적인 위험과 업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 관련 위험은 이것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많은 플랫폼 활동은 교통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이 분야는 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곳이다. 최근의 증거는 공유차량 도착이 

교통 혼잡과 도로 이용을 증가시켜 자동차 사고 사망률과 사망 사고가 2~3% 증가하는 게 연관

이 있음을 보여준다. 근무지가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거나 그러한 도구를 지닌 플랫

폼 노동자의 부상 위험은 더 높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성희롱을 경험

할 수 있다(Ravenelle, 2019[30]). 

온라인 업무와 관련된 물리적, 심리∙사회적 위험도 있다. 예로는 눈의 피로, 근골격 문제, 업무 관

련 스트레스, 만성적인 직업과 소득 불안정, 고립을 들 수 있다. 영상, 소셜 미디어 컨텐츠 편집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혐오 발언, 폭력과 포르노 콘텐츠에 노출되어 

심리적 위해를 입을 수 있다. 직업 안전과 건강 관련 규제가 정직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용 상태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산업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어떤 나

라는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6년 8월 프랑스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현대화하고 전문적 커리어를 확보하는 El Khomri 법(loi Travail 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했다. 플랫폼이 제공 서비스의 특성을 결정짓고, 플랫폼 노동자가 플

랫폼에서 연간 EUR 5100 이상 소득을 올리면 플랫폼 사업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 배상을 해

야 한다. 

사회적 보호 강화(Strengthening social protection)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는 보통 자영업 사업자와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정직원

에 비해 적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회적 보호제도의 예

가 거의 없다(OECD, 2019[5]). 

그러나 몇몇 나라는 실업급여와 육아수당 등의 혜택에 대한 자영업자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있

다. 이로써 사회 보호 시스템을 좀 더 통합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만들며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에 대한 사회 보호를 강화한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퀘벡 부모보험(QPIP)은 (‘긱’ 경제 활동을 하

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출산과 부모 수당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2019년 11월 아일랜드는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을 도입했다. 

자영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온라인 노동 플랫폼과 기존 시

장의 차이점은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져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OECD, 2018[31]). 비공

식 경제활동에서 공식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보호 보장 범위와 조세 순응을 늘릴 가능

성이 있다. 

차별 해결(Tackling discrimination) 

플랫폼 경제의 등장은 노동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에 모호한 영향을 주었다. 플랫폼이 익



명성을 증진시킨 만큼 차별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규제와 시행 부족으로 차별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대규모 스페인어 온라인 노동 플랫폼인 누벨로

(Nubelo)상의 지리적 차별을 보려면 ‘Galperin and Greppi, 2017[32]’을 참조하고 누벨로(Nubelo)상

의 성차별 증거를 보려면 ‘Galperin, Cruces and Greppi, 2017[33]’을 참조할 것. 이러한 증거는 정

부가 차별금지법을 온라인 플랫폼과 독립적 노동자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노동플랫폼 데이터 수집(발행) 요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

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은 이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하고 있다. 예외인 유럽 국가는 리투아니아와 영국이다. 이곳에서는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지 않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행사 장려(Encouraging platforms to exercise social 

responsibility) 

2019년 프랑스에서 Orientation des mobilités 법은 노동자에게 얼마만큼의 보장을 해주는 사회적 

책임 헌장을 플랫폼 사업자가 만들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플랫폼 사용 노동자가 미리 고려되는 

조건 하에 프랑스 행정부도 이 헌장을 승인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플랫폼 사업자가 근무 조건의 

향상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약속의 준수가 고용 관계로 간주되는 것과 같은 의미

가 될 수는 없다.  

구직자와 플랫폼 노동 기회 매칭(Matching jobseekers with opportunities in 

platform work) 

정부는 노동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구직자가 플랫폼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방

법을 알려주고 싶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핀란드 공공 고용 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창업’ 

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디지털 취업시장 플랫폼에 포함시켜 구직자를 송장작성 회사와 디지털 

직업 중개 플랫폼과 연결해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체 플랫폼을 만

들었다. 1) Maroof는 개인이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Bahr는 전문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마켓이다. 

플랫폼 노동 기회를 위한 구직자 훈련(Training jobseekers for opportunities in 

platform work) 

이스라엘 노동사회부는 노동자가 플랫폼 경제에서 기회를 잡도록 디지털 훈련 교육을 제공한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작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프

로그램은 장애인, 아랍 여성, 초정통파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한다. 이 훈련은 온

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다룬다. 

국제적 접근(Adopting an international approach) 



많은 나라가 플랫폼 노동자의 좋은 결과와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회 취하기라는 두개의 목표를 공

유하고 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국가들은 서로 배우며 더 나은 정책을 만

들 수 있다. 많은 국가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국제 정책 토론과 연구 흐

름에 OECD과 ILO를 통해 관여하고 있다(OECD, 2019[5]). 

국제적 접근은 적정 임금과 근무조건 보장 방법 등의 이슈와 관련해 디지털 상에서 수행되는 (그

리고 세계의 노동자와 고객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에 특히 적합하다. 글로벌 플랫폼이 나

라마다 다른 모든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부담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국가들이 플랫폼 노동 성장

을 위해 규제완화 경쟁을 벌이는 ‘바닥으로의 경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 가지 예는 유럽 의회에서 채택된(2019[27]) P2B 규정(Platform-to-Business Regulation)이다. 이 

규정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한다. 더 넓게는 국가들이 G20 정상

회의에서 약속한 책무를 더 발전시켜 플랫폼 경제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고 글로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근무조건 개선방안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와 플랫폼 사업자가 따를 수 있는 선례 원칙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디지털

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세금, 사회적 보호, 고용 보호에 대한 규정에도 여러 

국가는 동의할 수 있다. 

 

섹션 3: 플랫폼 노동 규제를 위한 다른 조치(Other measures to regulate 

platform work)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목표로 한 조치는 별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범위의 

규제와 과세를 다루는 광범위한 방안의 일부가 되고 수요 지배력을 해결할 방안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 운영 규제(Regulating the operation of platforms) 

몇몇 국가는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효과적이거나 부분적인 금지 조치를 통해 플

랫폼 사업자를 엄하게 단속해왔다. 노동 시장 이슈에 대한 우려는 이런 규제를 완화시키는 요소

인 듯하고, 공공안전과 특히 운수 부문에서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기존 서비스와의 부당 경쟁에 

대한 우려는 이런 규제를 강화시키는 요소인 듯하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는 택시 미터기가 의

무 요소이고, 아일랜드에서는 허가 받은 택시 운전자만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요 지배력 해결(Addressing monopsony power)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는 고용주와 고객과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경험한다. 

그래서 취약해지고 주로 정직원에게만 해당되는 보호를 요하게 된다. 불균형한 권력 관계는, 고용

주와 고객이 권력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지배력을 갖고 노동자에게는 다른 옵션이 거의 없을 

때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이 생기기 때문에 나타난다. 많은 경우 고용주의 권력은 노동자 측의 



충분한 협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과 임금 하락, 열악한 근무조건을 낳는다. 반독

점법에 의해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국가들이 수요 지배력 문제와 다양한 권력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예

를 들면 국가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객을 찾으려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높은 요금을 부

과하는 이용약관 등, 플랫폼 노동자의 다른 옵션5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경쟁금지조항의 사용을 

막고 싶을 것이다. 정부는 권력 남용을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혹은 이런 케이스를 

전부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개인 평가는 플랫폼을 바꿀 때 주로 지워진다(ILO, 2018[18]). 플랫폼이 사실상 

좋은 평가를 받는 노동자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 평가의 삭제는 노동자의 이동성을 심

하게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현금 결제 규제와 데이터 이동권 향상 

등 노동자 이동성 향상을 위해 더 개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결제 투명성이 낮을 경우 직업을 바꾸거나 임금인상(그리고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협상할 기회를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역량은 줄어든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이런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는 반면, 많은 플랫폼 노동자는 대안을 찾을 도구가 거의 없고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쏟

아야 한다(Kingsley, Gray and Suri, 2015[24]; ILO, 2018[18]). 플랫폼 경제에서 결제 투명성의 향상

을 위해 고용주와 플랫폼은 업무당 평균 임금과 업무 완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정보를 발행할 

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이 정보는 노동자가 어떤 업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때 유용한 정

보가 될 수 있다. 

세금 부과(Bringing work into the tax system) 

많은 플랫폼이 플랫폼상의 결제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결제 정보를 소유한다. 이 때문에 몇몇 국

가에서 수입 과소신고 문제를 해결하고 비공식적으로 기존 방식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공식 경제

로 불러오기 위해 플랫폼 결제 정보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과소신고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세 당국으로의 수입 보고를 강요할 

수도 있다. 혹은 노동자를 대표해 개인 소득세와 사회보험부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의무화할 수

도 있다.6 예를 들면 에스토니아 운수 플랫폼은 고객과 운전자 간 금융거래 정보를 조세 당국과 

공유하여 당국이 운전자의 세금 서식을 미리 채울 수 있게 한다. 2016년 이래 벨기에에서는 연간 

EUR 5000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가 선호할 만한 과세 조치(예: 33% 대신 10% 소득세 부

과)가 있었다. 이는 세금 정보는 주지 않지만 수입을 과세 당국에 보고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이 조세 특례는 확실한 세금 납부와 플랫폼 경제상의 부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 고안되었다.  

                                           
5 한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장려하는 공유차량 서비스 회사의 임금 정책을 또 다른 수직 제약 (즉, 경쟁을 제한하는 공

급자와 수요자 간 협약)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회사는 고객 서비스의 일관성과 질을 높여 준다고 주장할 것이다)(OECD, 

2020[37]). 

6 이러한 기록의 또 다른 장점은 플랫폼 노동자 수와 근무조건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비공식 고용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플랫폼 경제는 많은 노동자를 공식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플랫폼 경제는 공식화 비용을 감소시키고, 거래 디지털화로 경제활동 모니터링을 개선

하기 때문이다(Alonso Soto, 2020[36]).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은 적절한 

과세 정책과 사회보호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은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도의 ‘GoJek’은 택시 운전자가 정부의 건강보험에 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Grab’은 택시 노동자가 자동으로 정부 보험에 가입되도록 한다.  



부록. 플랫폼 노동 규제를 위한 이니셔티브 목록 

(Catalogue of initiatives to regulate platform work) 

 

A.1. 플랫폼 노동자 분류(Classifying platform workers) 

기존 규제 집행(Enforcing existing regulations) 

책임 주체: 스페인 노동∙사회보장 검사단(Spain Labour and Social Security Inspectorate) 

설명: 예를 들면, 2018~2020년 스페인은 노동∙사회보장 검사단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서 플랫폼 

노동상의 가짜 자영업을 겨냥한 캠페인을 만들었다. 이 정부 사업으로 전용 작동 절차를 만들고 

특화된 훈련을 감독관에게 제공하며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참조: http://www.mitramiss.gob.es/ficheros/ministerio/plandirector/National_Plan_f 

or_Decent_work.pdf 

 

고용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더 쉽게 하기(Making it easier to challenge employment status) 

책임 주체: 캘리포니아주(미국) 

설명: 2020년 1월 1일 발효된 미국 캘리포니아 AB 5 법안은 최신 입법으로, 노동자가 ‘ABC 테스

트’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독립적 계약자임을 분명히 하도록 고용 주체에게 부담을 지

운 한 예다. 독립적 계약자가 아니라면 정직원으로 여겨진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노

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건강보험과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

로 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우버와 리프트가 면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를 정직원으로 재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가격을 포함한 기타 정책들을 수정했다

(Bhuiyan, 2020[11]). 

참조: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 0AB5 

책임 주체: 포르투갈 정부 

설명: 포르투갈은 2013년과 2017년의 사법 변화(Law n.º 63/2013, August 27 and Law n.º 55/2017, 

July 17)를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을 목표로 한 새롭고 간결한 사법 절차를 도입하였다. 노동자에

게 고용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빠른 사법 판결을 제공한다. 게다가 고용주는 가짜 자영업 관계

가 발견된 경우 이를 정규화하기 위한 노동 감독 당국의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참조: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a11d99f-8dc3-4a6f-8262- 52affa8986e5 



 

A.2. 플랫폼 노동의 작업환경 개선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단체교섭권 확장(Extending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to platform 

workers) 

책임 주체: Hilfr.dk과 3F(민간 영역과 노동조합) 

설명: 덴마크의 민간 홈클리닝 서비스 플랫폼인 Hilfr.dk은 2018년 4월 노동조합 3F와 단체 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은 병가 중 급여, 휴가 수당, 연금을 위한 개인 분담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조: https://www2.3f.dk/~/media/files/mainsite/forside/fagforening/privat%20servi 

ce/overenskomster/hilfr%20collective%20agreement%202018.pdf 

 

최저임금 도입(Introducing a minimum wage) 

책임 주체: 뉴욕시 의회와 뉴욕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 

설명: 2018년 1월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

프트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하였고, 승객 요금을 인상하였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가 수요가 

적은 지역에 있을 때 앱 접근을 제한하여 노동시간을 줄였다. 

참조: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3ee4f0be4b015b9c3690d84/t/5b3a3 

aaa0e2e72ca74079142/1530542764109/Parrott- Reich+NYC+App+Drivers+TLC+Jul+2018jul1.pdf 

 

분쟁처리 활성화(Facilitating dispute resolution) 

책임 주체: 유럽 의회 

설명: 유럽 의회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사용자의 분쟁처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채택했다. 연결 해지된 비즈니스 사용자는 이유서를 받게 되고, 내부 불만해결 절차를 통

해 사실을 규명할 기회를 갖는다. 

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 content/EN/TXT/?uri=CELEX%3A32019R1150 

 

직업 안전 및 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책임 주체: 프랑스 정부 



설명: 2016년 8월 프랑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와 전문적 커리어를 확보하는 El Khomri 

법(loi Travail 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했다. 플랫폼이 제공 서비스의 특성

을 결정짓고,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에서 연간 사회보장 상한의 13% 이상(첫해 EUR 5100)의 소

득을 올리면 플랫폼 사업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 배상을 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전문 연수도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법은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노동

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부여해 그들의 단체 이익을 확고히 했다.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29 

83213&categorieLien=id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행사 장려(Encouraging platforms to exercise social responsibility) 

책임 주체: 프랑스 정부 

설명: 2019년 Orientation des mobilités 법은 노동자에게 얼마만큼의 보장을 해주는 사회적 책임 

헌장을 플랫폼 사업자가 만들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플랫폼 사용 노동자가 미리 고려되는 조건 

하에 프랑스 행정부도 이 헌장을 승인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플랫폼 사업자가 근무 조건의 향상

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약속의 준수가 고용 관계로 간주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참조: http://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loi_orientation_mobilites, 

http://www.oecd.org/employment/policy-responses-to-new-forms-of-work-0763f1b7- en.htm 

 

국제적 접근(Adopting an international approach) 

책임 주체: G20 

설명: G20은 플랫폼 경제상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과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근무조

건 향상 방법을 고심하기로 약속했다. 예를 들면 국가들과 플랫폼이 따를 수 있는 선례의 원칙과 

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참조: http://www.g20.utoronto.ca/2018/2018-09-07-employment.html 

 



 

A.3. 플랫폼 노동 규제를 위한 다른 조치(Other measures to regulate platform work) 

 

구직자와 플랫폼 노동 기회 매칭(Matching jobseekers with opportunities in platform work) 

책임 주체: 핀란드 공공고용서비스 

설명: 핀란드 공공고용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창업’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디지털 취

업시장 플랫폼(Työmarkkinatori)에 포함시켜 구직자를 송장작성 회사와 디지털 직업 중개 플랫폼

과 연결해 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다른 목표는 

공공 고용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참조: https://kokeile.tyomarkkinatori.fi/en/Etusivu/Henkiloasiakkaat/Itsensa- tyollistaminen (see 

“light entrepreneur”) 

책임 주체: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 

설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다. 1) Maroof는 개인이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

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Bahr는 전문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마켓이다. 

참조: https://mlsd.gov.sa/en/news/ministry-hrdf-support-independent-business- owners-involved-

78-occupations-and-sectors 

 

플랫폼 노동 기회를 위한 구직자 훈련(Training jobseekers for opportunities in platform work) 

책임 주체: 이스라엘 노동사회부 

설명: 이스라엘 노동사회부는 노동자가 플랫폼 경제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디지털 훈련 교

육을 제공한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한 프로그램은 장애인, 아랍 여성, 초정통파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제공한다. 이 훈

련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다룬다. 

참조: http://www.oecd.org/employment/policy-responses-to-new-forms-of-work- 0763f1b7-en.htm 

 

플랫폼 경제상의 소득 과소신고 문제 해결(Tackling underreporting of income in the platform 

economy) 

책임 주체: 에스토니아 세금관세위원회 



설명: 에스토니아 운수 플랫폼은 고객과 운전자 간 금융거래 정보를 조세 당국과 공유하여 당국

이 운전자 세금 서식을 미리 채울 수 있게 한다. 

참조: http://www2.senat.fr/rap/r16-481-2/r16-481-225.html 

 

노동 공식화를 위한 플랫폼 사용(Using platforms to formalise work) 

책임 주체: GoJek과 Grab(민간 영역) 

설명: GoJek은 택시 운전자가 정부의 건강보험에 들도록 지원한다. Grab은 택시 노동자가 자동으

로 정부 보험에 가입되도록 한다. 

참조: https://www.justjobsnetwork.org/wp- 

content/pubs/reports/transformations_in_technology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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